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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2일, 재정부는 제107/2023/QH15호 결의안("결의안 107")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공하는
시행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 다. 해당 결의안은 글로벌 세원 잠식 방지 규정에 따른 추가
법인세("CIT") 적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시행령 초안에는 국내 적격 소재국 추가세액("QDMTT")
및 소득 산입 규칙("IIR")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 다.아래는 시행령 초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Deloitte의
상세 업데이트다.

• 시행령 초안은 주요 내용, 부록 I (용어 정의), 부록 II (추가 세액 계산 요소) 및 신고 양식 표준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i) 일반 규정, (ii) 구체적 규정, 및 (iii) 시행 조항. 초안의
제II부는 QDMTT 계산 규정을 다루는 제1장과 IIR에 관한 규정을 다루는 제2장으로 구성된다. 특히, 초안은
QDMTT를 우선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IIR을 참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다른 국가가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GMT")에 대한 법규정과 다르다.

• QDMTT는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GloBE)의 모델 규정을 기반으로 하며, OECD의 해설 및 행정 지침 일부를
포함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 및 계산 조정에 일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loBE 원칙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IIR 규정 역시 GloBE와 호환되며, QDMTT를 참조하고 있다.

• 만약 베트남의 QDMTT가 QDMTT Safe Harbour 요건(OECD/IF가 동료 평가 및 검토를 거쳐 발표 예정)을
충족한다면, 다국적 기업들은 최종 모회사(UPE) 차원에서 추가 세액 계산이 면제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 부담과 준수 비용이 감소될 것이다.

• 세무 관리 측면에서는 QDMTT 및 IIR에 따른 top-up tax가 기존 법인세(CIT)와 별도로 새로운 세무 의무로
설정되며, 등록, 신고, 세액 납부, 세무 조사 등의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 시행령 초안의 내용은 회계 기준과 국제 조세 관행(예: 중간 단위, 이중 성격 회사, 투자 단위 등)에
기반하여 매우 복잡하다. 또한, 몇 가지 사항(예: 회계 기준 차이 7,500만 EUR 이상에 대한 조정)은 명확히
안내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들은 계산 및 신고를 위해 기술적 요소와 데이터를 정확하고 충분히
수집하는 방법을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

• 더불어, 시행령은 전환 기간 동안의 책임 감소 메커니즘 적용 메커니즘 (“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 9월 발행된 GMT 주제 제1호를 참조하기
바란다.

소개 및 개요

기업에 대한 권고사항
2024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는 글로벌 최저한세(GMT) 규정에 따라, 기업들은 규정 준수를 위해 사전에 연구, 평가 및
준비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Deloitte는 다음과 같은 준수 로드맵을 권장한다.

재무 및 회계 데이터
준비

• 실효세율 및 top-
up tax를 추정하여
재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GMT가 구성 기업
및 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회계적으로
충당금을 설정하고, 
필요 시
재무제표("FS")에
관련 정보를 기재.

계산 및 신고
데이터를 준비

• 계산에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숙지.

• 규정 요구사항에 따라
데이터의 출처와
적합성을 확인.

• 그룹의 규모와 내부
운영에 적합한 데이터
수집 절차를 수립.

첫 회계연도에 대한
신고 및 준수

• 신고 목적을 위한 행정
절차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 (세무
코드 등록, 신고를
위한 구성 기업 지정, 
첨부 서류 및 증빙 등).

• 준수 과정을
최적화하기 위해 전문
인력, 전문 컨설팅
기관, 기술 솔루션
활용 등 필요한 자원을
준비.

4

최적화 계획 수립

• 영향을 최소화하고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적용 대상 제외
가능성, 계산 옵션, 
지원 정책, 기타
인센티브 등).

• 적합한 Safe Harbour
-책임 경감 메커니즘
-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준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

2
적용 범위 확인

• 매출 기준에 따라
해당 그룹이 규정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검토
및 확인.

• 실효 세율 및 top-
up tax 계산을
위해 베트남 내
구성 기업과 기타
관련 대상을 확인

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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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MTT IIR

QDMTT 는 적 용 대 상 다 국 적 기 업 (MNE) 의
베트남에 위치한 법인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구성 기업(CE)
• 합작 투자(Joint Venture) 및 합작 투자의

자회사(“JV 및 JV 자회사”)
• 고정 사업장(“PE”)

I. 
적용대상

II. 재정
회계 기준

A. QDMTT와 IIR의 주요 내용 비교

제107호 결의안에 명시된 내용 외에도, 시행령 초안은 QDMTT와 IIR의 주요
내용을 GloBE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아래는 시행령 초안과
QDMTT 및 IIR 원칙의 주요 내용을 요약 및 비교한 내용이다:

• QDMTT에 따른 Top-up tax는 (I)에서 언급된
법인에 직접 부과되며, 소유 지분(합작 투자 및
합작 투자 자회사를 포함함)과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총 GloBE 소득에 적용된다.

• MNE는 베트남 내 CE 간 QDMTT에 따른 납부할
Top-up tax를 자율적으로 배분하도록 결정할 수
있으나 , 배분된 세액은 QDMTT 추가 법인세
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IIR에 따른 Top-up tax는 베트남 내 모회사에
부과되며, (I)에 해당하는 법인의 소유 지분에
할당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o 최상위 모회사(“UPE”)

o 부분 소유 모회사(“POPE”)

o 중간 모회사(“IPE”)

• IIR은 소유 구조에서 "상위에서 하위로(top-down 
approach)"의 방식으로 징수된다.

• 각 구성 기업(CE)의 Top-up tax는 GloBE 소득
비율에 따라 할당된다.

• UPE의 연결 재무제표 준비에 사용된 회계
기준을 기반으로 함

• 회계연도(FY)는 UPE의 FY를 따름

• 계산 통화는 UPE의 연결 재무제표 준비에
사용된 통화이며, 환율 변환 원칙은 UPE의
회계 기준을 적용함

• UPE의 연결 재무제표 준비에 사용된 회계 기준
– 베트남 회계 기준(VAS)을 기반으로 하고,
중 요 한 경 쟁 왜 곡 (Material Competitive
Distortion)을 조정해야 함.

• 중요한 경쟁 왜곡은 특정 원칙이나 절차의
적용으로 인해 IFRS의 해당 원칙 또는 절차를
적용했을 때와 비교하여 FY 동안 총 변동
금액이 75 mil EUR를 초과할 경우 존재한다고
간주됨.

IIR은 본사가 베트남에 위치한 적용 대상 MNE의
해외 법인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CE

• JV 및 JV 자회사

• PE

• 투자 법인 또는 보험 투자 법인

• 연속된 4개 연도 중 최소 2개 연도 동안 연결 매출액이 750 mil 유로(EUR) 이상인 다국적 그룹은 적용
대상 다국적 그룹으로 간주된다.

• 시행령 초안은 GloBE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정 사례에서 매출 기준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설립된 지 4년 미만의 다국적 그룹, 회계 기간이 12개월과 다른 다국적 그룹, 분할·합병 이후의
다국적 그룹 등.

GMT 규정은 베트남에서 2024 회계연도(FY)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
• 만약 구성 기업 (CE)가 최상위 모회사(UPE)의 2024 회계연도를 채택하며 해당 회계연도가 2023년

12월 내에 시작될 경우, 해당 회계연도는 베트남에서 GMT 적용 목적으로 2024 회계연도로 간주된다.

첫 번째
적용

회계연도

III. 
Top-up Tax 

산정 및 부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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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국가를 확인할 수 없는 구성 단위 및 고정 사업장 (Stateless CE 및 Stateless PE)

• 투자 단위 또는 보험 투자 단위

GMT 기준에 따라 소득 또는 손실 조정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 기 준 미 달 반 환 가 능 한 소 득 세 (Disqualified

Refundable Imputation Tax)를 비용으로 사전 계상한
경우

• GMT 재조정(GloBE Reorganization)에 따른 자산 및
부채 처분

• 소득으로 처리되는 Qualified Refundable Income Tax
Credit (QRTC) 및 Mark-to-Market Transfer Tax
Credit (MTTC)

• 한 국가 내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한 총 자산
이익(Aggregate Asset Gain)

• 동일 국가 내 거주하는 구성 기업 간 회계 통합적용
((Tax consolidation)에 대한 선택권

B. 베트남 QDMTT의 구체적 규정

QDMTT 규정은 독특하고 특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OECD의 GloBE 원칙에 따른 일관성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록 시행령에서 명시되지 않았지만, OECD의 행정 지침에 따르면 베트남의 QDMTT가 QDMTT Safe Harbour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국적 기업 그룹은 모회사가 위치한 국가에서 IIR을 신고할 때 베트남에서 추가 세액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된다.

• 적용 조건:

o 다국적 기업(MNE)은 6개 이하의 관할권에 구성 단위(CE)를 보유.

o 참조 관할권(Reference Jurisdiction)을 제외한 다른 모든 관할권에 위치한 모든 구성 기업의 유형 자산
총 장부가치가 50 mil EUR를 초과하지 않다. 유형 자산의 장부 가치는 FS에 기록된 유형 자산의 초반과
말의 평균값을 의미하며, 감가상각, 누적 배분, 또는 손상으로 인한 손실을 차감한 후의 값이다.

• 참조 관할권(Reference Jurisdiction)는 GMT 적용 대상이 되는 첫 번째 회계연도에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모든 CE의 유형 자산 총 가치가 가장 높은 국가를 의미한다.

• 적용 기간: 다국적 기업 그룹이 GloBE 규정 적용 범위에 처음 포함되는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

QDMTT 적용 범위 제외 대상

QDMTT에서 적용되지 않는 조정 사항

조정된 적용 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QRTC 및 MTTC와 관련된 공제 또는 환급

금액으로, 현재 세금 비용에서 차감된 것으로
기록된 금액

• Controlled Foreign Company (CFC) 과세 제도에
따라 베트남 내 구성 기업(CE)에 할당된 CE
소유자의 포함 세액

• 베트남 내 고정 사업장(PE)에 할당된 주요 법인의
포함 세액

• 하이브리드 엔티티(hybrid entity)에 할당된
소유자의 세액

• 배당 이익을 가진 CE에 할당된 직접 소유자의
세액

초기 투자 단계에 있는 다국적 기업 그룹에 대한 QDMTT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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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up tax 배분

모회사의 할당 가능한 Top-up tax =
저세금 구성 기업(LTCE)의 Top-up tax (x) 모회사의

배분율

C. 베트남 IIR의 구체적 규정

IIR Top-up Tax 부과 원칙

예시 1:
• UPE는 IIR에 따라 top-up tax를 납부해야 한다.
• top-down approach에 따라, 내부 모회사 (“IPE”)

1과 IPE 2는 해당 국가가 적격 IIR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top-up tax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예시 2:
• UPE 국가가 적격 IIR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IPE는 top-up tax를 납부해야 한다.
• Top-down approach에 따라, IPE 1은 소유권

체계에서 상위에 있는 모회사(즉, IPE 2에 대한
지배 지분을 가진 모회사)이다. 따라서 IPE 2는 IPE
2 국가가 적격 IIR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top-
up tax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예시 3:
• "소유권 분할 규칙(split-ownership rule)"에 따라,

POPE는 IIR에 따라 top-up tax를 납부해야 한다.
• UPE도 IIR에 따라 top-up tax를 납부할 수 있지만,

POPE가 납부한 top-up tax 금액은 UPE가 부과한
top-up tax 금액과 상계된다.

IIR에 따라 top-up tax를 납부할 필요
없음.

IIR에 따라 top-up tax를 납부

Top-up tax는 소유권 체계 내에서 상위에 위치한 모회사들에게 우선적으로 징수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UPE(최상위 모회사): 저세금 구성 기업(Low-Taxed CE – “LTCE”)에서 할당된 상향 세금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IPE(내부 모회사): 저세금 구성 기업에서 할당된 Top-up tax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단, UPE가 적격 IIR을

적용한 경우 또는 지배 지분을 가진 다른 IPE가 적격 IIR을 적용한 경우에는 예외다.

• 위의 top-down approach에도 불구하고, 부분 소유 모회사(“POPE”)는 UPE가 적격 IIR을 적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LTCE의 top-up tax에서 할당된 부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POPE는 제107호 결의에 따라
다국적 그룹 외의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20% 이상의 지분을 가진 모회사를 의미한다.

• 만약 POPE가 다른 POPE에 의해 100% 소유되며, 그 또한 적격 IIR을 적용하는 경우, 소유권 체계 내 상위에 위치한
POPE가 top-up tax를 납부해야 한다.

상위에서 하위로의 적근 방식 (top-down approach)

“소유권 분할 ”(split-ownership) 원칙

IIR 상계 메커니즘

LTCE의 top-up tax를 징수할 권한을 가진 모든
모회사는, 당사가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하위에 있는
모회사들이 이미 배분하고 징수한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1

다국적 그룹의 IIR에 의한 top-up tax는 해당 국가에서 0(제로)으로 간주되며,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해당 국가의 QDMTT가 세금 기초 침식 및 이익 이전 방지에 관한 포괄적 틀(Inclusive Framework)에서

발표한 QDMTT Safe Harbour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다국적 그룹이 해당 국가에서 QDMTT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해당 국가의 세무 당국이 해당 국가 내 CE에

대해 QDMTT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witch-off rule”).

QDMTT를 적용한 책임 면제 (QDMTT Safe Harbour)

예시:

IIR

IIR

적격 IIR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

적격 IIR을 적용하는 국가

모회사의
배분율 LTCE의 GloBE 소득

LTCE의 GloBE 소득 (-) 다른 소유자가
보유한 소유 지분에 귀속되는 해당 소득

금액
2

IIR

IIR

UPE

IPE 1

IPE 2

예시 1

IIR

UPE

IPE 1

IPE 2

예시 2

IIR

IIR

IIR

UPE

IPE

POPE

IIR

IIR

IIR

예시 3

100%

100%

100%

100%

100%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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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ETR

해당 국가에 있는 구성
기업(CE)의 회계연도 동안 조정된

총 법인세 적용 범위 세금.

해당 국가의 회계연도 동안
GloBE 세금 규정에 따른

순소득

A

B

배분방식경우

• 고정사업장(PE)의 순소득 또는 손실은 고정사업장의 개별 재무제표에 인식되며,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UPE의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회계 기준에 따라 독립된 실체로 간주하여 산정한다.

• PE의 순소득 또는 손실은 GloBE 세금 기준에 따른 본점의 소득 또는 손실에 포함되지
않으나, 고정사업장이 GloBE 세금 기준에 따른 손실을 가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점과
고정사업장(PE) 

간

• 중간 단위의 순소득 또는 손실은 순차적으로 다국적 그룹에 속하지 않은 소유자,

해당 단위의 PE, 그룹 내 소유자 또는 해당 단위 자체에 배분된다.
중간 단위

I. 실효세율 (Effective tax rate - “ETR”) 산정 공식

II. GloBE 소득 또는 손실의 산정

• 순 세금 비용
• 제외된 배당금
• 제외된 자본 이익 또는 손실
• 포함된 재평가 방법에 의한

이익 또는 손실
• 자산 및 부채 처분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 (GloBE
재조직)

• 비대칭 외환 이익 또는 손실
• 정책상 공제되지 않는 비용
• 이전 회계연도의 오류 및 및

회계 원칙 변경
• 누적 연금 비용연금 비용계

원칙 변경누적 연금 비용

• 시장 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 조정

• QRTC 및 MTTC
• 그룹 내 금융 거래에 대한

특별 규정
• 보험회사는 정책 보유자

세금에 대해 조정
• 추가/제한된 1계층 자본

배분 공제

• 부채 탕감과 관련된 소득
제외

• 주식 기반 급여 지급에 따른
비용 (5년 선택)

• 공정 가치 또는 가치 감소에
따라 회계 처리된 자산 및
부채 (5년 선택)

• 유형자산 매각으로 인한 총
소득 배분 (연간 선택)

• 동일 국가 내 거주하는 CE
간의 통합 회계 처리 (5년
선택)

주요 의무적 조정사항 기타 의무적 조정사항 선택에 따른 조정

다음과 같은 소득 제외:
• 국제 운송 (화물 및 승객 운송, 선박 임대 등);
• 적격 국제 운송 보조 소득 (컨테이너 임대, 보수 서비스, 화물 처리 등).

D. 실효세율 산정

실 효 세 율 을 개 별 적 으 로 계 산 해 야 하 는
경우(국가 내 다른 구성 기업과 통합하지 않음):
• 합작 투자 및 합작 투자 자회사 (JV 및 JV

Subsidiaries)
• UPE가 소수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해당

회 사 가 소 유 한 구 성 기 업 (MOCE 및
Minority-owned Subgroup)

• 투 자 실 체 또 는 보 험 투 자 실 체
(Investment Entities 또 는 Insurance
Investment Entities)

• 거주지가 불분명한 구성 기업 (Stateless CE)

출발점: 해당 구성 기업(CE)에 대해 회계연도 동안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순소득 또는 손실로, 이는 UPE의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룹 내부 거래를 제거하기 위한 통합 조정 이전의 금액이다. 이후, 재무제표상의 순소득 또는
손실은 아래와 같이 기본적으로 배분 및 조정되어 GloBE 세금 기준에 따른 소득 또는 손실을 산정한다.

(1) 
CE간 소득

배분.

(2) 
GloBE 소득
또는 손실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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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방식경우

고정사업장(PE)의 GloBE 소득 또는 손실과 관련하여 구성
기업(CE)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세금은 해당 PE에 배분된다.

PE

소득세 비과세 기업의 GloBE 소득 또는 손실과 관련하여
소유자에게 배분된 세금은 해당 소유자에게 배분된다.

소득세 비과세 기업
(Tax transparent entity)

통제 외국법인(CFC)의 소득과 관련하여 구성 기업(CE)의 직접
또는 간접 소유자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세금은 해당 CE에
배분된다.

CFC 세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소유자를 보유한
구성 기업(CE)

하이브리드 기업의 소득과 관련하여 소유자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세금은 해당 하이브리드 기업에 배분된다

하이브리드 기업
(Hybrid entity)

구성 기업(CE)의 직접 소유자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배당 소득과
관련된 세금은 배당을 지급한 해당 CE에 배분된다.

분배된 이익

(1) 
적용 범위
세금의
배분

(2) 
적용 범위
세금의
조정

D. 실효세율 산정 (계속)

III. 조정된 적용 범위 세금 (adjusted covered taxes) 의 산정

Adjusted covered taxes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구성 기업(CE)의 소득 또는 이익, 또는 해당 CE가 소유권을 가진 다른 CE의 소득 또는 이익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기록된 세금;

 법인세(CIT)와 유사하거나 기본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가진 세금;

 분배된 이익, 간주 이익 분배, 그리고 비영업 활동 비용에 대해 적격 소득 분배 세제 규정에 따라 부과된
세금;

 보유 이익 및 기업 자본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세금으로, 소득 및 자본 구성 요소에 대해 부과된 세금을
포함한다.

그 후, Adjusted covered taxes 는 조정된 적용 범위 세금을 산정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배분 및
조정된다.

• 비용으로 계상된 적용 범위 세금 금액;

• 사용된 GloBE 손실 이연법인세 자산 금액;

• QRTC 및 MTTC와 관련된 공제 또는 환급
금액;

• 이전 회계연도에서 적용 범위 세금에서
제외된 불확실한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연도에 납부된 적용 범위 세금
금액.

• GloBE 소득 또는 손실 산정에서 제외된
소득과 관련된 당기 세금 비용 금액;

• Non-QRTC 및 Non-MTTC와 관련된 공제
또는 환급 금액 중 당기 세금 비용의
감소로 기록되지 않은 금액;

• QRTC 및 MTTC를 제외하고, 당기 세금
비용 조정으로 처리되지 않은 적용 범위
세금 환급 또는 공제 금액;

• 불확실한 세무처리와 관련된 당기 세금
비용 금액;

• 3 년 이 내 에 납 부 되 지 않 을 것 으 로
예상되는 당기 세금 비용 금액.

추가 조정 감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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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법인세 비용은 CE 의 재무제표상 수익 또는 손실에 인식된다.
• 적용 세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이연법인세 비용은 15%로 재조정해야 한다(“재조정

규칙 - Recast rule).
• 이연법인세 자산이 GloBE 세금 기준에 따른 손실로 인해 발생하며 15% 미만의 세율로

기록된 경우, 15%로 재조정을 선택할 수 있다.

(3) 
일시적
차이를

처리하기
위한

조정(이연법
인세 -

Deferred 
Tax )

(4)
전환 기간

동안
이연법인
세 처리

이전 회계연도의 QDMTT/IIR 
신고 후 발생한 조정

적용 세율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이연법인세 비용(*)

원칙:

• 적용 범위 세금을 증가시키는 조정: 당기에 조정한다.

• 적용 범위 세금을 감소시키는 조정(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 매년 선택적으로 당기에 조정한다.

• 적용 범위 세금을 감소시키는 조정(금액이 중요한 경우)
(*): 전기의 실효세율(ETR)과 추가 세금을 재계산하며,
발생한 추가 세금은 당기에 납부한다.

1

2
(5) 

신고 후 조정
및 세율 변경

전환 연도 ( 적용 대상 다국적
그룹의 첫 번째 회계연도) 동안
구성 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이연법인세 자산 및 이연법인세
부 채 는 전 환 연 도 및 이 후
회계연도의 실효세율 산 정에
포함된다.

D. 실효세율 산정 (계속)

III. 조정된 적용 범위 세금 (adjusted covered taxes)의 산정(계속)

총 이연법인세 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

• GloBE 세금 기준에 따른 소득 또는 손실
계 산 에 서 제 외 된 항 목 과 관 련 된
이연법인세 비용;

• 허용되지 않은 미리 설정된 항목과 아직
반영되지 않은 미리 설정된 항목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비용;

• 이연법인세 자산과 관련된 가치 산정 방식
조정 또는 회계 인식 조정의 결과;

• 세율 변경으로 인해 재계산된 이연법인세
비용;

• 세금 감면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비용.

총 이연법인세 조정

• 회계연도 중 지급된 허용되지 않은
발생액 및 아직 반영되지 않은
발생액을 더한다.

• 전 회계연도에 결정되고 현재
회 계 연 도 에 납 부 된 회 수 된
이연법인세를 더한다.

• 회 계 기 준 을 충 족 하 지 못 해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은 당해
연도 손실에 귀속된 이연법인세
자산 금액만큼 차감한다.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원칙:

• 이연법인세 자산 및 이연법인세 부채는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손실을 포함한다.

• 이연법인세 자산 및 이연법인세 부채가 15%를 초과하는
세율로 인식된 경우, 해당 항목은 15%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 GloBE 세금 기준에 따른 손실로 인해 발생한 이연법인세
자산이 15% 미만의 세율로 인식된 경우, 15%로 재조정을
선택할 수 있다.

3년 이내에 납부되지 않은 당기
세금 비용(**)3

(*) 15% 미만의 초기 세율에서 세율이 인상되거나, 세율이 15%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해당.
(**) 구성 기업(CE)당 미리 설정된 금액이 EUR 1 million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 중요성 기준은 관할 지역당 100만 유로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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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질기반 소득공제액 -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Top-up Tax
Excess 

Profits

Top-up Tax 

Percentage

Additional 

Current Top-up 

Tax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QDMTT) (*)

(*) QDMTT 산정 공식에 적용되지 않음

I. Top-up Tax 산정공식

III. 당해 연도에 조정된 Top-up tax

E. Top-up Tax 산정

Excess Profit = Net GloBE Income –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포함 사항: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비용: 임금, 급여
및 기 타 복 리 후 생 비 용 ( 근 로 자
개인에게 직접적이고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의료보험, 연금 기여금, 주식
기반 보상에 따른 비용 포함)

• 고용주가 부담하는 근로 소득세

•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 기여금

제외 사항:
o 유 형 자산 의 장부 상 잔존 가 치에

자본화되는 적격 비용;

o 국제 운송 소득과 적격 국제 운송
보조 소득에 귀속되는 배분된 비용.

(1) 
급여 관련
공제 항목

-
Payroll 
Eligible 
Costs

(2) 
유형 자산
관련 공제

항목-
Eligible 
Tangible 
Assets

포함 사항:

• 자산, 공장 및 장비;

• 천연자원;

• 임차인의 유형 고정자산 사용 권리;

• 유형자산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부동산
사용 또는 천연자원 개발을 위해 관련 국가
기관으로부터 허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

계산 기준: 적격 유형자산의 연초와 연말 장부가치의 평균

1. 장부가치 = 취득원가 – 감가상각 또는 상각누계액, 가치손실

2. 장부가치는 그룹 내 회사 간 거래와 관련된 구매 회계 조정 및 제거 조정을 반영한 이후의
장부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제외 사항:
• 판매, 임대 또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된

자산;

• 국제 운송 소득과 적격 국제 운송 부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산;

• 재평가 모형 적용으로 인해 증가된
자산 가치와 감가상각 가치.

다음의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 세금 금액을 포함한다:

• 이전 회계연도의 실효세율과 추가 세금을 재계산해야 하는 경우;

• 해당 회계연도에 특정 국가에서 GloBE 세금 기준에 따른 순소득이 없고, 조정된 적용 범위 세금이 0보다
작으며, 예상 조정된 적용 범위 세금보다 낮은 경우.

(예상 조정된 적용 범위 세금 = GloBE 세금 기준에 따른 소득 또는 손실 × 15%)

(Expected adjusted covered taxes = GloBE income or loss x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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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세금 등록 및 신고

F. 세금 신고, 납부 및 행정 관리

적용 대상 CE 목록에 대한
통지: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 신고 CE는 적용 대상 CE 목록에 대한 통지서를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 적용 대상 CE 목록에 변경이 있는 경우, GloBE 정보 신고서 및 추가
법인세(CIT) 신고서 제출 기한 내에 세무 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신고 CE 지정: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

• 다국적 기업 그룹(MNE)이 베트남 내에 두 개 이상의 구성 기업(CE)을
보유한 경우, 최상위 모회사(UPE) 또는 베트남 내 CE는 신고 책임을
맡을 CE를 지정하여 세무 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지정은 각 합작
투자(JV), 주요 운영 구성 기업(MOCE), **소수 지분 하위 그룹(Minority-
owned Subgroup)**에 대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 통지가 없는 경우, 세무 당국은 다음과 같이 신고 책임자를 지정한다:
 QDMTT: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FS)에서 총 자산 가치가 가장 큰 CE
 IIR: 베트남 내 최상위 모회사(UPE), 부분 소유 모회사(POPE), 또는

중간 모회사(IPE)

세금 등록: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 신고 CE는 세무 등록 서류를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신고 CE가

•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신고 CE는 기존에 부여된 세무 코드를 계속
사용하며, 이전 신고 CE의 세무 의무를 승계한다.

세금 신고:
• QDMTT: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 IIR: 회계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 (첫 해는
18개월 이내)

IIRQDMTT세금 신고 패키지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QDMTT/IIR GloBE 정보 신고서

• 추가 법인세(CIT) 신고서

• 재무 회계 기준의 차이로 인한 변동에 대한 설명

• UPE가 준비한 GloBE 정보 신고서(*)

• UPE의 연결 재무제표 준비에 사용된 각 CE의 보고
패키지

• UPE의 연결 재무제표

(*) 다음 경우에는 GloBE 정보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MNE가 어느 관할권에서도 해당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경우;

• 이 신고서가 UPE 또는 베트남과 유효한 상호 협정(Qualifying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이 체결된 관할권에 위치한 다른 CE에 의해 제출된
경우. 이 경우, 신고 CE는 이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과 해당 법인이 위치한
관할권을 세무 당국에 통지하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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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세금 신고, 납부 및 행정 관리 (계속)

GMT기준에 따른 매출, 소득 기준 및 기타 관련 금액 기준의 환산 목적:

• UPE의 연결 재무제표에서 사용된 통화가 베트남 동인 경우: 베트남 국립은행이 공표한, 매출
또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평균 중앙 환율 또는 평균 교차 계산 환율을 사용한다.

• UPE의 연결 재무제표에서 사용된 통화가 외화인 경우: 유럽 중앙은행(ECB)이 공표한, 매출 또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평균 환율을 사용한다.

• ECB가 UPE의 연결 재무제표에 사용된 통화에 대한 환율을 공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통화의
관할권 내 국립은행(State Bank)이 공표한, 매출 또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평균
환율을 사용한다.

IV. 전환 기간 동안의 벌금 면제

III. 환율

• QDMTT/IIR 정보 신고서 및 재무 회계 기준 차이로 인한 변동 설명: UPE의 연결 재무제표 준비에
사용된 통화를 사용한다.

• 추가 법인세(CIT) 신고서 및 세금 납부:

 베트남 동(Vietnamese dong)을 사용.

 QDMTT/IIR 정보 신고서에서 Top-up tax 납부 의무가 UPE의 연결 재무제표 준비에 사용된
통화(베트남 동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경우: 해당 외화를 그대로 사용하여 신고하거나, 세금
의무를 결정한 연도의 12월 평균 환율을 사용하여 베트남 동으로 환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II. 세금 신고 및 납부 통화

전환 기간(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되며, 2028년 6월 30일 이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는 포함되지 않음) 동안, 다음과 같은 세무 행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세금 등록 지연, 신고 CE 지정 통지 및 추가 세금 납부가 규정된 기한 이후 90일까지 지연된 경우

• 세금 등록 변경 통지가 규정된 기한 이후 이루어졌으나 세금 등록 증명서 또는 세금 코드에
변동이 없는 경우

• 세금 등록 변경 통지가 규정된 기한 이후 90일까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세금 등록 증명서 또는
세금 코드가 변경된 경우

• 세금 신고 서류에서 허위 신고 또는 불완전한 신고가 있었으나 납부해야 할 세금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세금 신고 서류 제출이 규정된 기한 이후 90일까지 지연된 경우

• 세금 신고 서류 제출이 규정된 기한 이후 91일 이상 지연되었으나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세금 신고 서류 제출이 규정된 기한 이후 91일 이상 지연되었으나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했으며, 납세자가 세무 당국의 세무 감사/조사 결정 통지 이전 또는 세금 신고 지연에 대한
기록 작성 이전에 부족한 세금과 지연 납부 이자를 국가 예산에 완납한 경우

• 과세 근거를 잘못 신고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 부족분이 발생했으나, 경제 거래가 회계 장부,
청구서 및 법적 문서에 완전하고 합법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납세자가 유관 기관의 행정 위반
제재 결정 이전에 부족한 세금과 지연 납부 이자를 국가 예산에 자발적으로 완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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